
든든서비스이용약관신구조문대비표

변경전 변경 (안) 비고

제2조(용어의정의)

①본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

다음과같습니다.

1. ʻ본서비스’또는 ʻ서비스’란모바일

애플리케이션을통하여회사가제공하는

제반상품또는용역으로서제5조에

규정된사항을포함합니다.

2. (생략)

3. ʻ회원’이라함은모바일기기에든든

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고이에접속하여

본약관에동의하고,회사가정한

회원가입절차를거쳐서본서비스를

이용하는자를말합니다.

4. (생략)

5. ʻ비밀번호(PASSWORD)’란회원이

등록한아이디와일치되는회원임을

확인하고비밀보호를위해회원자신이

정한문자(특수문자)또는숫자의조합을

말합니다.

6. (생략)

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조(용어의정의)

① (현행과같음)

1.⸻⸻—든든애플리케이션또는

제휴사등을통하여

⸻⸻⸻⸻⸻⸻⸻

⸻⸻⸻⸻⸻⸻⸺.

2. (현행과같음)

3.⸻⸻⸻⸻⸻—-든든

애플리케이션또는제휴사등을통하여본

약관에동의하고,

⸻⸻⸻⸻⸻⸻⸻

—.

4. (현행과같음)

5. (현행과같음)

6. (현행과같음)

7. (현행과같음)

8. “제휴사”라함은회사와계약을

체결하고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

이용하여회원과상품등을거래하는

사업자를말합니다.

② (현행과같음)

“든든

애플리케이션”을

“든든애플리케이션

또는제휴사등을”로

변경

”모바일기기에든든

애플리케이션을

설치하고이에

접속하여”를 “든든

애플리케이션또는

제휴사등을

통하여”로변경

”제휴사”정의추가

제5조 (서비스의내용)

① (생략)

1. 회원이든든애플리케이션을통해

금융상품등에투자할수있는

투자서비스

2. (생략)

3. (생략)

제5조 (서비스의내용)

① (현행과같음)

1. —- 든든애플리케이션또는제휴사등을

통해⸻⸻⸻⸻⸺.

2. (현행과같음)

3. (현행과같음)

②—-든든애플리케이션또는제휴사

”든든

애플리케이션”을

“든든애플리케이션

또는제휴사등”으로

변경



②회원은든든애플리케이션을통해

회사가제공하는본서비스를이용할수

있습니다.

③ (생략)

등을 통해⸻⸻⸻⸻⸻-.

③ (현행과같음)

”든든

애플리케이션”을

“든든애플리케이션

또는제휴사등”으로

변경

제10조 (저작권의귀속및이용제한)

① (생략)

② (생략)

③ (생략)

1.~3 (생략)

4. 사회공공질서나미풍약속에위배되는

경우

5. (생략)

제10조 (저작권의귀속및이용제한)

① (현행과같음)

② (현행과같음)

③ (현행과같음)

1.~3. (현행과같음)

4. —-⸻—미풍양속에⸻⸺

5. (현행과같음)

오탈자수정

제13조 (회원의금지행위)

① (생략)

1. 이용신청또는변경때거짓된정보를

적거나다른회원의이동전화번호를

무단으로부정하게사용하는행위

2.~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3조 (회원의금지행위)

① (생략)

1.

⸻⸻⸻⸻⸻⸻⸻

⸻⸺-휴대전화번호를

⸻⸻⸻⸻⸻⸻—

2.~9. (생략)

② (생략)

”이동전화번호”를

“휴대전화번호”로

변경

<신설> 부칙

제1조(시행일)본약관은 2024년 02월

20일부터시행합니다.

부칙및시행일신설


